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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원

제     2     부

           결

사       건 2009다27452  구상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 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맹주한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 리인 변호사 박 용

원 심  결 서울고등법원 2009. 3. 17. 선고 2008나80915 결

 결 선 고 2009. 8. 2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의 것, 이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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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은 “정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

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 의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면

서 그 제2호에서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들고 있고, 법 제31조 제1항은 “정부는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 액의 한도 안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

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장사업에 

한 업무를 건설교통부장 으로부터 탁받은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 을 지

한 경우 그 보장사업자는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하여 가지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처럼 손해배상채무자가 피해자의 동거친족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상되고( 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2547 결 등 참조), 이와 같이 피해자에 의하여 행사되지 아

니할 것으로 상되는 권리를 보장사업자가 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해자는 보험 을 지 받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래될 것이며, 이는 

자동차 보유자가 납부하는 책임보험료  일정액을 정부가 분담 으로 징수하여 교통

사고를 당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하여 법에서 정한 일정한 한도 안에서 

손해를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인 보장사업의 취지와 효용을 히 해하는 것

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제1심 결을 인용한 원심은, 피고 2가 자동차종합보험(책임보험 포함)에 가입하지 아

니한 채 사실상 보유, 사용하던 이 사건 사고차량을  피고의 처인 피고 1이 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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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조향장치 과 조작 등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말미암아 동승자이던 피고들의 

딸 소외인이 입은 부상에 해 원고가  법상 보장사업자로서 법 제26조에 기하여 치

료비  보상  등 합계 1억 2천만 원을 지 한 후, 법 제31조와「상법」제682조를 근

거로, 피해자인 소외인이 사고차량의 법률상 운행자인 피고들에 해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해서 행사하여, 그  피고 1이 임의로 반환한 2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

지 1억 원의 지 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하여 에서 본 법리를 들어 이

를 배척하 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러한 원심의 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

다. 

  한편,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장사업에 따른 보상 을 지 하는 것은 법령에 따

른 자기책임으로 보험 을 지 하는 것이어서 보장사업자로서는「민법」제480조 는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를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법원 1995. 11. 7. 

선고 94다53327 결, 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8161, 28178 결 등 참조), 이 

에 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 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법이 없다.

  나아가 소외인의 피고들에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가 행사 할 수 없다고 

보는 이상, 피고 1이  보상  등 수령액  일부를 반환하 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한  손해배상채무의 존재를 승인하 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 단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여 법 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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